
■ 하수도법 시행령 [별표 6]
재질 및 성능검사대상(제32조제2항 관련)

구 분 재 질 검 사 대 상 성 능 검 사 대 상

오수처리시설
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
공법, 규격, 본체의 제조방법 및 
처리용량별 재질

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
처리공법, 처리용량, 규격 
및 처리효율

정화조
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, 규
격,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
인원별 재질

  비고 : 
1.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

처리공법, 처리용량,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·높이가 동일한 경
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2.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, 처
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
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.


